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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(의사 등)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

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번

호 또는 여권번호)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.

※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(처방전의 기재 ) 제2항 ( ' 19.10.31. , 국회 본회의 의결 )

3.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조만간(공포 즉시)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, 마약류

취급 각 유관단체에서는 안내문을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 , 일선 의료기관 등에서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

경우가 없도록 각 시도에서는 소속 시 · 군 · 구 유관 업무부서로 안내문을 전달하여

주시고, 각 시 · 군 · 구 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사용(직접 투약 또는

조제)하는 관할 의료기관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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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


